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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도별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총괄

 1-1. 적용요령

  ▪ 본 자료는 서울시에서 시행된 공사의 설계가를 평균 공사비로 산정하여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보정한 자료로써 사업계획 수립시 개략적인 공사비

추정을 통해 예산편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된 자료임

  ▪ 단, 공모설계 등으로 선정된 건축물로써 특수용도, 건설목적 등이 특별히 요구되는 

건축물은 그 특성에 따라 공사비가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

별도의 조사가격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1-2. 일반사항

  ▪ 본 자료의 공사비 보정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하는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률』을 적용함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

  

      기준년도

대상공사
2022년

3월
2023년

3월
2024년

3월
상승율

비주택 건축 121.50 127.09 129.74  ‣'22.3.~'24.3.: 6.78%

    * 건설공사비지수 기준년도 개정(2015=100 → 2020=100)

  ▪ 신축공사비(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 기준 자료로써, 공사비는 

이설비(기존 건물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 도시가스 인입공사 등)를 제외한 

발주금액(도급비+부가가치세+관급비)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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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축(수평) : 기존 건축물과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로써 신축공사 대비 대지

조성, 조경, 토목 및 부대시설비가 절감됨

    - 신축 공사비의 95% ~ 100% 범위임

  ▪ 증축(수직) :  기존 건축물의 옥상에 증축하는 경우로써 토공사비가 절감되며, 

수직 증축으로 인한 기존 건축물의 안전진단 및 구조 보강공사비가 증가될 수 

있음. 본 가이드라인은 안전진단 및 구조보강 공사비가 고려되어 있지 않음

    - 신축 공사비의 85% ~ 90% 범위임

  ▪ 서울시에서 시행된 공사의 설계가를 평균 공사비로 산정한 자료이므로 구조(철근

콘크리트조, 철골조, 조적조 등), 지하층 유무, 세부 공간구성, 마감재 수준 등

시공내용에 따라 공사비를 감안하여 적용할 수 있고, 관계법령의 개정과 원가

산정 기준 등의 변경으로 인한 가격 등의 변경을 반영할 수 있음(예, 주휴수당 등)

  ▪ 리모델링, 개보수 등의 공사는 공사범위에 따라 평균 공사비 차이가 많아 

일괄적인 적용이 곤란하므로 계획 중인 공사 여건과 유사한 경우에 한하여 

참고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2-8, 리모델링, 개보수 참고)

  ▪ 기후변화 대응에 요구되는 목조건축물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목조건축물

공사비 산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산림청 목조건축물의 적용사례를

게재 ( 2-9, 목조건축물 참고)   

  ▪ 본 자료는 2024.3월 기준 상승률을 기준으로 작성된 공사비이므로 당해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예산편성 할 경우, 향후 설계 등 절차상 소요

기간을 감안하여 최종 공사발주 시점에는 물가상승률 등을 당해 공사비에 

반영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제시된 공사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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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참고사항

      건축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다음 용역비 및 공사비 등은 예산

편성 시 누락시키지 않도록 해야함

  ▪ 건축관련 용역비는 타당성조사 용역비(필요시), 기본계획 용역비(필요시)

    - 기존 건물, 구조물 철거관련(설계, 감리비, 석면철거) 및 건축물 정밀안전진단비

    - 교통, 환경영향 평가비,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비

    - 설계공모비(설계공모 시행 비용, 설계보상비 등), 설계비, 감리비, 설계VE 비용, 

설계감리비(필요시), 측량비 등

  ▪ 건축 공사비는 본 공사비, 부대공사비(펜스, 안내사인물, 보안·안전시설 등)

    - 이전비(전기수용, 수도, 가스), 기존건물 철거비, 기타 지장물 이설비

    -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미술작품 설치비 등

    - 시설부대비(계약체결 수수료, 공고비, 공공요금, 수용비,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르는 최소한의 의식비 등 법정요율 및 감정평가 및 현장지도,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한 보상비 또는 복구비, 행정감독 및 검수비 등)

  ▪ 동 가이드라인 외 추가 자료가 필요할 경우 조달청에서 운영 중인 “공사비

정보광장”(http://pcae.g2b.go.kr)의 유형별 예상공사비 산정 등을 참고 바람

  ▪ 공공건축 지열시스템 도입 활성화계획에 따라 지열시스템 의무 도입 대상의

지열시스템 도입 시 공사비 가산 (5.7%) 

지열시스템 도입 활성화 계획(미래공간기획담당관 2024.4.18.)

○ 건축구분 : 신축 

○ 면적기준 : 연면적 3,300㎡ 이상 (부지면적 720㎡ 이상)

○ 용도기준 :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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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비 책정 가이드 라인

2-1. 업무시설

119 안전센터                                                     [단위 : 천원/㎡]

구 분

규모(연면적)
신 축 증 축(수평) 증 축(수직) 비 고

800㎡미만 3,337 3,171 2,936

800㎡~900㎡ 3,301 3,170 -

900㎡초과 3,147 3,020 -

평 균 3,239 3,110 -

공공업무사무소                                                   [단위 : 천원/㎡]

구 분

규모(연면적)
신 축 증 축(수평) 증 축(수직) 비 고

500㎡미만 4,541 4,189 3,748

500㎡~1,500㎡ 4,423 4,067 -

1,500㎡~5,000㎡ 4,161 3,880 -

5,000㎡초과 4,076 3,809 -

평 균 4,175 3,900 -

소방서                                                           [단위 : 천원/㎡]

구 분

규모(연면적)
신 축 증 축(수평) 증 축(수직) 비 고

3,000㎡미만 3,338 3,205 2,839

3,000㎡~5,000㎡ 3,231 3,101 -

5,000㎡초과 3,162 3,035 -

평 균 3,226 3,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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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센터                                                     [단위 : 천원/㎡]

구 분

규모(연면적)
신 축 증 축(수평) 증 축(수직) 비 고

5,000㎡미만 4,417 4,241 3,760

5,000㎡~15,000㎡ 4,243 4,074 -

15,000㎡초과 4,118 3,954 -

평 균 4,520 4,077 -

복합청사 (대형청사)                                              [단위 : 천원/㎡]

구 분

규모(연면적)
신 축 증 축(수평) 증 축(수직) 비 고

3,000㎡미만 4,019 3,668 3,280

3,000㎡~4,000㎡ 3,883 3,524 -

4,000㎡~10,000㎡ 3,835 3,491 -

10,000㎡초과 3,734 3,372 -

평 균 3,902 3,543 -

동청사(자치회관)                                                [단위 : 천원/㎡]

구 분

규모(연면적)
신 축 증 축(수평) 증 축(수직) 비 고

1,500㎡미만 4,179 3,849 3,632

1,500㎡~2,000㎡ 4,067 3,801 -

2,000㎡초과 3,974 3,676 -

평 균 4,061 3,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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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청사                                                         [단위 : 천원/㎡]

구 분

규모(연면적)
신 축 증 축(수평) 증 축(수직) 비 고

1,500㎡미만 4,577 4,394 4,028

1,500㎡~5,000㎡ 4,447 4,267 -　

5,000㎡초과 4,352 4,177 　-

평 균 4,442 4,267 　-

2-2.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박물관                                                       [단위 : 천원/㎡]

구 분

규모(연면적)
신 축 증 축(수평) 증 축(수직) 비 고

3,000㎡미만 4,880 4,881 4,418

-전시물 및 전시대 
설치비 제외 됨

3,000㎡~5,000㎡ 4,712 4,756 -

5,000㎡~10,000㎡ 4,643 4,659 -

10,000초과 4,583 4,584 -

평 균 4,664 4,662 -

문화예술회관 ․ 문화집회시설                                       [단위 : 천원/㎡]

구 분

규모(연면적)
신 축 증 축(수평) 증 축(수직) 비 고

3,000㎡미만 5,084 4,892 4,288

3,000㎡~4,000㎡ 5,025 4,835 -

4,000㎡~10,000㎡ 4,916 4,729 -

10,000㎡초과 4,814 4,632 -

평 균 4,912 4,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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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단위 : 천원/㎡]

구 분

규모(연면적)
신 축 증 축(수평) 증 축(수직) 비 고

1,000㎡미만 4,360 4,001 3,667

1,000㎡~3,000㎡ 4,298 3,944 -

3,000㎡~5,000㎡ 4,188 3,844 -

5,000㎡초과 4,128 3,788 -

평 균 4,192 3,849 -

장애인복지관                                                     [단위 : 천원/㎡]

구 분

규모(연면적)
신 축 증 축(수평) 증 축(수직) 비 고

1,000㎡미만 3,969 3,923 3,439

1,000㎡~3,000㎡ 3,947 3,901 -

3,000㎡~5,000㎡ 3,829 3,786 -

5,000㎡초과 3,719 3,676 -

평 균 3,833 3,770 -

노인복지센터                                                     [단위 : 천원/㎡]

구 분

규모(연면적)
신 축 증 축(수평) 증 축(수직) 비 고

1,000㎡미만 4,500 4,075 3,750

1,000㎡~3,000㎡ 4,477 4,071 -

3,000㎡~5,000㎡ 4,390 3,997 -

5,000㎡초과 4,269 3,872 -

평 균 4,351 3,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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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                                                         [단위 : 천원/㎡]

구 분

규모(연면적)
신 축 증 축(수평) 증 축(수직) 비 고

2,000㎡미만 4,241 4,071 3,605

2,000㎡~5,000㎡ 4,157 3,991 -

5,000㎡~10,000㎡ 4,039 3,877 -

10,000㎡초과 3,916 3,760 -

평 균 4,172 3,877 -

장애인․노인 자활작업장                                           [단위 : 천원/㎡]

구 분

규모(연면적)
신 축 증 축(수평) 증 축(수직) 비 고

2,000㎡미만 3,608 3,464 3,165

2,000㎡~5,000㎡ 3,570 3,429 -

5,000㎡~10,000㎡ 3,502 3,362 -

10,000㎡초과 3,436 3,298 -

평 균 3,507 3,366 -

2-4. 의료 및 교육연구시설

병원                                                             [단위 : 천원/㎡]

구 분

규모(연면적)
신 축 증 축(수평) 증 축(수직) 비 고

10,000㎡미만 5,257 5,047 4,626

10,000㎡~30,000㎡ 5,064 4,862 -

30,000㎡~50,000㎡ 4,952 4,753 -

50,000㎡초과 4,917 4,680 -

평 균 5,054 4,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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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단위 : 천원/㎡]

구 분

규모(연면적)
신 축 증 축(수평) 증 축(수직) 비 고

1,000㎡미만 3,892 3,737 3,426

1,000㎡~2,000㎡ 3,888 3,732 -

2,000㎡~3,000㎡ 3,815 3,662 -

3,000㎡초과 3,706 3,557 -

평 균 3,819 3,667 -

산모건강 증진센터                                                [단위 : 천원/㎡]

구 분

규모(연면적)
신 축 증 축(수평) 증 축(수직) 비 고

1,000㎡미만 4,992 4,638 4,251

1,000㎡~3,000㎡ 4,965 4,613 -

3,000㎡~5,000㎡ 4,860 4,514 -

5,000㎡초과 4,725 4,388 -

평 균 4,870 4,524 -

대학교 ․ 교육센터                                                 [단위 : 천원/㎡]

구 분

규모(연면적)
신 축 증 축(수평) 증 축(수직) 비 고

5000㎡미만 3,466 3,495 3,163

5000㎡~10,000㎡ 3,381 3,395 -

10,000㎡~20,000㎡ 3,311 3,349 -

20,000㎡초과 3,296 3,343 -

평 균 3,388 3,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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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단위 : 천원/㎡]

구 분

규모(연면적)
신 축 증 축(수평) 증 축(수직) 비 고

1,500㎡미만 4,465 4,135 3,625

1,500㎡~2,000㎡ 4,428 4,100 -

2,000㎡~6,000㎡ 4,354 4,014 -

6,000㎡초과 4,230 3,922 -

평 균 4,360 4,001 -

연구시설                                                         [단위 : 천원/㎡]

구 분

규모(연면적)
신 축 증 축(수평) 증 축(수직) 비 고

10,000㎡미만 5,390 5,176 4,743

-설비공사비 증가
  (환기, 온․습도 등)

10,000㎡~15,000㎡ 5,223 5,013 -

15,000㎡~20,000㎡ 5,098 4,946 -

20,000㎡초과 5,077 4,873 -

평 균 5,234 5,010 -

2-5. 노유자 시설

육아 ․ 보육, 키즈센터                                             [단위 : 천원/㎡]

구 분

규모(연면적)
신 축 증 축(수평) 증 축(수직) 비 고

5,000㎡미만 4,577 4,050 3,673

5,000㎡~8,000㎡ 4,503 3,985 -

8,000㎡~10,000㎡ 4,397 3,877 -

10,000㎡초과 4,334 3,850 -

평 균 4,421 3,8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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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노인정                                                   [단위 : 천원/㎡]

구 분

규모(연면적)
신 축 증 축(수평) 증 축(수직) 비 고

200㎡미만 3,852 3,698 3,389

200㎡~400㎡ 3,742 3,593 -

400㎡초과 3,685 3,538 -

평 균 3,740 3,589 -

주민공동이용시설                                                 [단위 : 천원/㎡]

구 분

규모(연면적)
신 축 증 축(수평) 증 축(수직) 비 고

200㎡미만 4,578 4,380 4,014

200㎡~400㎡ 4,501 4,305 -

400㎡초과 4,365 4,174 -

평 균 4,497 4,302 -

어린이집                                                         [단위 : 천원/㎡]

구 분

규모(연면적)
신 축 증 축(수평) 증 축(수직) 비 고

500㎡미만 4,927 4,466 4,094

500㎡~800㎡ 4,902 4,445 -

800㎡~1,000㎡ 4,763 4,320 -

1,000㎡초과 4,615 4,185 -

평 균 4,759 4,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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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 문화수련시설                                            [단위 : 천원/㎡]

구 분

규모(연면적)
신 축 증 축(수평) 증 축(수직) 비 고

1,500㎡미만 4,050 3,838 3,448

1,500㎡~2,000㎡ 4,048 3,830 -

2,000㎡~6,000㎡ 3,860 3,712 -

6,000㎡초과 3,796 3,633 -

평 균 3,921 3,708 -

2-6 운동시설

체육관(체육센터)                                                  [단위 : 천원/㎡]

구 분

규모(연면적)
신 축 증 축(수평) 증 축(수직) 비 고

3,500㎡미만 4,352 4,373 3,927

-주요시설: 헬스장, 
다목적 체육관(농
구장, 베드민턴장, 
배구장, 탁구장 등)

-기타: 수영장, 볼링장 등

3,500㎡~5,000㎡ 4,313 4,359 -

5,000㎡~10,000㎡ 4,222 4,313 -

10,000㎡초과 4,127 4,263 -

평 균 4,215 4,308 -

배드민턴장                                                       [단위 : 천원/㎡]

구 분

규모(연면적)
신 축 증 축(수평) 증 축(수직) 비 고

500㎡미만 3,022 2,757 2,466

-주요구조 (비율)
‣철골구조(50%)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50%)   

500㎡~1,000㎡ 3,014 2,684 -

1,000㎡초과 3,008 2,662 -

평 균 3,013 2,6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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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기타

공중화장실                                                      [단위 : 천원/㎡]

구 분

규모(연면적)
신 축 증 축(수평) 증 축(수직) 비 고

50㎡미만 4,579 4,395 4,030

-화장실 전용으로 
독립된 건축물이며 
디자인 및 편의시설이 
고급화된 시설임

50㎡~100㎡ 4,460 4,281 -

100㎡~200㎡ 4,365 4,190 -

200㎡초과 4,310 4,138 -

평 균 4,443 4,266 -

환승센터, 주차장 전용                                             [단위 : 천원/㎡]

구 분

규모(연면적)
신 축 증 축(수평) 증 축(수직) 비 고

2,000㎡미만 3,254 2,885 2,644

2,000㎡~5,000㎡ 3,193 2,830 -

5,000㎡~10,000㎡ 3,114 2,761 -

10,000㎡초과 3,037 2,692 -

평 균 3,132 2,778 -

자재보관 창고(차량 정비고)                                        [단위 : 천원/㎡]

구 분

규모(연면적)
신 축 증 축(수평) 증 축(수직) 비 고

1,000㎡미만 2,227 2,139 1,961

1,000㎡~2,000㎡ 2,196 2,107 -

2,000㎡~3,000㎡ 2,136 2,051 -

3,000㎡초과 2,058 1,976 -

평 균 2,143 2,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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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전용건축(에너지 제로하우스)                                [단위 : 천원/㎡]

구 분

규모(연면적)
신 축 증 축(수평) 증 축(수직) 비 고

1,000㎡미만 8,701 8,352 7,655

-자재비(건축재료)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증가

1,000㎡~3,000㎡ 8,532 8,190 -

3,000㎡~5,000㎡ 8,278 7,948 -

5,000㎡초과 8,035 7,713 -

평 균 8,283 7,952 -

공영주차장                                                          [단위 : 천원/㎡]

구 분

규모(연면적)
신 축 증 축(수평) 증 축(수직) 비 고

1,000㎡미만 3,057 2,875 2,632

1,000㎡~3,000㎡ 3,021 2,841 -

3,000㎡~5,000㎡ 2,966 2,788 -

5,000㎡초과 2,890 2,716 -

평 균 2,964 2,785 -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단위 : 천원/㎡]

구 분

규모(연면적)
신 축 증 축(수평) 증 축(수직) 비 고

1,000㎡미만 4,871 4,676 4,287

-플랜트(기계,장비비) 
설치비 증가

1,000㎡~3,000㎡ 4,801 4,609 -

3,000㎡~5,000㎡ 4,718 4,530 -

5,000㎡초과 4,579 4,395 -

평 균 4,720 4,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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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리모델링, 개보수
리모델링                                                         [단위 : 천원/㎡]

＊ 건축법 제2조1항 10호에 의한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하는 행위로써, 법적 리모델링 공사가 아닐 수도 있음

＊ 공사비 단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자료임

구 분

용 도(발주기관)
종별 연면적

(㎡) 공사비 공사비/㎡ 공사범위

강북노동자복지관
(도기본 건축부)

리모델링
(증축)

2,773
(513)

6,168,276 2,899
외벽(치장벽돌, 외단열시스템), 
내부, 방수, 창호, 유리,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서울연극센터
(도기본 건축부) 리모델링 1,019 3,327,453 4,257

외벽(아연도금강판), 내부, 
방수, 창호, 유리,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용산구 보훈회관
(용산구 건축과) 리모델링 1,067 2,320,519 2,667

외벽(알루미늄시트판넬, 
징크판넬), 내부, 방수, 창호, 
유리,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마포아트센터
(마포구 건축과)

리모델링
(증축)

4,776
(960)

15,688,376 4,281
외벽(포천석버너구이), 내부, 
방수, 창호, 유리,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종로구립
우리들놀이터

(종로구 건축과)

리모델링
(증축)

456
(244)

1,569,238 4,216
외벽(알루미늄 패널), 내부, 방수, 
창호, 유리, 기초,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강동50플러스센터
(강동구 건축과) 리모델링 1,956 3,313,822 2,077

외벽(현무암판석), 내부, 방수, 
창호, 유리,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용답상가시장
고객센터

(성동구 건축과)
리모델링 330 590,378 2,333

외벽(화강석,AL복합판넬 등), 
내부, 방수, 창호, 유리,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북구 건축과)

리모델링
(증축)

664
(260)

1,984,192 3,897

외벽(벽돌패널, 와이드블럭), 
내부, 방수, 창호, 유리, 
파일기초,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마포 여성센터
(마포구 건축지원과) 리모델링 624.2 1,774,011 3,044

외벽(벽돌마감), 내부, 방수, 
창호, 유리,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소극장

(서대문구 건축과)
리모델링 289.8 1,257,333 4,435

내부, 기계, 전기, 통신
(음향시설 포함)

시민주도학습플랫폼
(도기본 건축부) 리모델링 1,793.87 3,824,819 2,277

외벽(외단열+스타코), 내부, 
방수, 창호, 유리, 기계, 전기, 
소방

서남병원
(도기본 건축부)

리모델링
(증축)

6,257.65
(3,893.36)

45,548.027 6,258
외벽(알루미늄판넬), 내부, 
방수, 창호, 유리, 기계, 전기,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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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수                                                           [단위 : 천원/㎡]

구 분

용 도(발주기관)
종별 연면적

(㎡) 공사비 공사비/㎡ 공사범위

마곡실내배드민턴장

(강서구 건축과)
개보수 2,854 1,226,021 560 

바닥 : 바니시마감, 비닐타일, 에폭시코팅

벽  : 수성페인트, 흡음보드

천장: 천정텍스, 흡음보드

기계(EHP, 공조설비, 자동제어),

전기(저압분전반), 통신(방송설비, CCTV)

은평구 보훈회관

(은평구 건축과)
개보수 951 1,132,115 1,551 

바닥: 포세린타일, 데코타일, 자기질

바닥타일, 화강석버너구이

벽  : 방염벽지, 수성페인트, 도기질타일

기계(열원설비,공조설비), 전기, 통신 

강북웰빙스포츠센터

(강북구 건축과)
개보수 6,828 2,983,752 1,656 

천장: 방청페인트

기계(공기조화기 및 덕트, 자동제어 

철거 및 신설)

배관단열재, 차염소독설비 공사

서대문지역자활센터

(서대문구 건축과)
개보수 845.26 1,027.526 1,377 

외벽 : 테라코타, 스타코, 알루미늄시트

창호 : 커튼월

바닥 : 리놀륨시트, PE필름

벽   : 경질우레탄보드

＊ 건축법 제2조1항 10호에 의한 "리모델링"이 아닌 마감재료 교체, 수선, 장비교체 등 구조적 공사를 수반
하지 않는 비교적 단순 공사임

＊ 공사비 단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자료임

2-9. 목조건축물
  [단위 : 천원/㎡]

구 분

용 도(발주기관)
연면적(㎡) 층수 공사비/㎡ 구조 착공연도

돈화문 민요박물관

(도기본 건축부)
1,384.82 지상1층/지하2층 7,895 목구조, 철근콘크리트조 2018

상계9동 한옥어린이집

(노원구 건축과)
546.04 지상2층/지하1층 5,228 목구조, 철근콘크리트조 2015

한그린 목조관

(국립삼림과학원)
1,233.08 지상5층/지하1층 5,191 목구조, 철근콘크리트조 2017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한국삼림복지진흥원)
9,812.39 지상7층/지하1층 4,073 목구조, 철근콘크리트조 2022

＊ 공사비 단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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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거 공사비 책정 가이드 라인

 3-1. 일반사항

  ▪ 건축물의 철거과정에서 각종 안전사고와 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시행

하고 건축 폐재류는 재활용 방안 적극강구

  ▪ 해체물의 종류와 규모에 맞게 공법을 선정하여 공정표 작성 및 소음, 분진, 

진동에 대한 대책 수립

  ▪ 비산분진과 소음 등의 차단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가설급수와 가설전기를 원활히 공급

  ▪ 「건축물 관리법」 및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2023.7.) 준수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 신고대상 

   -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 연면적 500㎡ 미만의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가 12m 미만인 건축물

   -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층 이하인 건축물

 ○ 허가대상 

   - 신고대상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건축물 및 해체신고 대상이더라도 

공사장 주변 위험요소(버스정류장, 일정폭 이상 도로주변 등) 존재 시 해체

허가를 득하여야 함   

 3-2. 철거 공사비 적용

  ▪ 본 자료의 공사비는 우리시에서 시행한 철거공사 실적을 평균 공사비로 제시한 

것으로써, 철거재의 성상, 공사여건, 철거장비, 안전시설의 설치정도 등에 따라 상이

하므로 본 공사비 기준을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조사자료를 탄력적으로 활용

     - 리모델링 및 개보수를 위한 철거공사의 경우, 철거폐기물 운반비용(소운반 및

인력운반) 및 상차비에 대한 누락이 잦으므로 적용여부 검토 필요

  ▪ 기간 보정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하는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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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공사비 및 철거 설계비 등 조사자료]

                                                                                            [단위 : 천원/㎡]

철거건축물 철거및 설계현황 공사비 설계비 기 타

국세청 남대문별관

지상6층 연면적 4,223㎡, 

공사비 319,793천원, 2015년 시행

75.726천원/㎡, 설계비 20,600천원

122.7 7.9

․ 지하층 철거제외

․ 철거시 안전전문가 확인

(경비반영)

․ 가설비계 및 안전망, 기림막 보강

서울의료원

9개동, 연면적 27,743㎡

공사비 3,806,900천원, 2022년 시행

137,220천원/㎡, 설계비 113,500천원

147.0 4.09
․ 석면해체 ,폐기물 처리 별도

․ 가설비계 및 안전망, 기림막 보강

평 균 134.8 6.0

＊ 공사비 등 단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자료임

  ▪ 공사비는 설계가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부가세가 포함됨

   ※ 건설기술심의 대상 건축물 부지에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 설계심의

신청시 철거계획을 건설기술 심의도서에 포함하여 제출

 3-3. 철거비 및 설계비 책정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규모(층수)
철거비 철거설계비 비 고

6층 이상 101.7 4.8

-가설비계, 가림·분진 방지 시설 등 도심 지 
안전시설 보강, 아트펜스 설치

- 철거재 재활용(매각처리)등 계획
-조적조, 목조건축 등 철거비는 별도산정(감액산정)

3층~5층 97.4 4.6

2층 이하 91.8 4.3

평 균 97.5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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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석면철거 공사비 책정 가이드 라인

 4-1. 일반사항

  ▪ 일반 건축물의 연면적 50㎡이상, 주택 및 그 부속 건축물의 연면적 200㎡이상,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등 설비자재 면적의 합이 15㎡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 파이프 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 이상

    - 철거 전 석면이 함유되었는지 여부,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석면

함유제품의 위치 및 면적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기관석면조사를 하여야 함

  ▪ 석면해체․ 제거업자는 작업을 하기 전에 석면해체․ 제거작업 신고서를 작업 시작

7일전 까지 작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고, 석면해체․ 제거
작업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아 석면해체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 공사시행토록 함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가이드북’참고( 2022. 11. 환경부 발행)

 4-2. 철거공사비 적용

  ▪ 본 공사비는 우리시에서 시행한 석면해체 공사의 실적공사비로 제시한 것으

로써, 시설 사용 중 석면 철거로 시민의 안전을 고려한 보양시설 및 철거 시간의 

제약(야간작업 등) 철거 여건에 따라 공사비 편차가 심함

  ▪ 따라서 현장별 석면철거 공사비 및 감리비 현황을 참고하여 철거하고자 하는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조사자료를 활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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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철거공사 및 석면 감리비 등 조사자료]

[단위 : 천원/㎡]

 철거건축물 철거및설계현황 공사비 감리비 기 타

개화119안전센터
- 석면재 해체·철거 847㎡

- 해체공사비 47,850천원, 2021년 시행
69.3 4.5 

· 외벽 석면제거

· 가설비계 및 가림분진방지

시설 설치

서울

애니메이션센터

- 석면재 해체·철거 3,221.34㎡

- 해체공사비 139,176천원, 2018년 시행
59.8 -

· 재건축을위한기존건물철거

· 가설울타리·가설대문·쪽문 설치

및철거

목동 119안전센터
- 석면재 해체·철거 1,581㎡

- 해체공사비 54,273천원, 2021년 시행 
42.1 - · 외벽 석면제거

동대문소방서

(3개동)

- 석면재 해체·철거 847㎡

- 해체공사비 105,710천원, 2019년 시행
93.0 -

· 본관 등 3개소 석면제거

· 가림, 분진방지시설 설치

미아119안전센터
- 석면재 해체·철거 778㎡

- 해체공사비 89,873천원, 2021년 시행
141.6 5.0 · 외벽 석면제거

마포소방서 외

2개소

- 석면재 해체·철거 1,729.17㎡

- 해체공사비 51,500천원, 2019년 시행
39.5 3.0 · 가림막 설치

시흥5동 주민센터
- 석면해체철거 747㎡

- 해체공사비50,609천원, 2022년시행
72.30 -

금천국제외국어센터 

기존건물

- 해체면적 550.62㎡

- 해체공사비47,772천원, 2024년시행
88.60  - 조사비용 별도

독산2동 주민센터
- 해체면적 1056.5㎡

- 해체공사비44,843천원, 2021년시행
52.00 -

＊ 공사비 단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자료임

  ▪ 공사비는 설계가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부가세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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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계용역비 등 책정 가이드라인

 5-1. 설계·감리용역비 산정기준

  ▪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

위와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기준 : 공공발주사업에대한건축사의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0-635호)

1) 건축설계 대가요율

(단위 : %)

공사비

종 별 제 3 종(복잡) 제 2 종(보통) 제 1 종(단순)

도서의양 상급 중급 기본 상급 중급 기본 상급 중급 기본

5000만원 이하 12.55 10.46 8.36 11.41 9.51 7.61 10.22 8.51 6.81

1억원 11.48 9.56 7.65 10.43 8.69 6.95 9.38 7.82 6.25

2억원 9.99 8.33 6.66 9.08 7.57 6.05 8.16 6.80 5.44
3억원 8.68 7.23 5.78 7.88 6.57 5.26 7.08 5.90 4.72

5억원 7.90 6.58 5.26 7.18 5.98 4.79 6.46 5.38 4.30
10억원 7.03 5.86 4.68 6.39 5.32 4.26 5.75 4.79 3.83

20억원 6.22 5.19 4.15 5.66 4.72 3.77 5.09 4.24 3.40
30억원 5.91 4.93 3.94 5.38 4.48 3.58 4.84 4.03 3.23

50억원 5.72 4.76 3.81 5.20 4.33 3.46 4.68 3.90 3.12

100억원 5.58 4.65 3.72 5.07 4.22 3.38 4.56 3.80 3.04
200억원 5.42 4.51 3.61 4.92 4.10 3.28 4.43 3.69 2.96

300억원 5.32 4.44 3.55 4.84 4.03 3.23 4.36 3.63 2.91
500억원 5.25 4.38 3.50 4.77 3.98 3.18 4.30 3.58 2.87

1,000억원 5.14 4.29 3.43 4.68 3.90 3.12 4.21 3.50 2.80

2,000억원 5.06 4.22 3.38 4.60 3.84 3.07 4.14 3.45 2.76
3,000억원 5.01 4.17 3.34 4.55 3.79 3.03 4.10 3.42 2.73

5,000억원 4.93 4.11 3.28 4.48 3.73 2.99 4.03 3.36 2.69

        주) “공사비“라 함은 발주자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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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건축법에 의한 감리)

(단위 : %)

공사비 제3종(복잡) 제2종(보통) 제1종(단순)

5천만원 이하 2.46 2.24 2.02

1억원 2.32 2.11 1.90

2억원 1.85 1.68 1.51
3억원 1.70 1.54 1.39

5억원 1.57 1.43 1.29
10억원 1.35 1.23 1.11

20억원 1.24 1.13 1.02

30억원 1.20 1.09 0.98
50억원 1.18 1.07 0.96

100억원 1.14 1.04 0.94
200억원 1.11 1.01 0.91

300억원 1.10 1.00 0.90
500억원 1.08 0.98 0.88

1,000억원 1.07 0.97 0.87

2,000억원 1.05 0.95 0.86
3,000억원 1.03 0.94 0.85

5,000억원 1.02 0.93 0.84

        주) “공사비“라 함은 발주자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3) 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공사비가 중간부분에 있는 경우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 = y1 -
(X - x2) (y1 - y2)

x1 - x2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4) 건축설계 대가요율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도서의 양” 구분

기본 : 소규모 건축물 등과 같이 인․허가와 관련된 최소한의 설계도서만을 요구하는 경우

중급 : 공종별 공사비 산정을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

상급 : 중급에비하여세부적인공사비산정을위한구체적인설계도서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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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물의 종별 구분

종 별 건축물의 종류

1 종

(단순)

․가설건축물 ․창고시설(하역장)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운전학원․정비학원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축용 창고, 관리사, 가축시장, 버섯재배사)

․기타 제1종 용도와 유사한 것

※ 제1종 시설로서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2종을 적용

2 종

(보통)

․공작물(굴뚝․옹벽․고가수조 등)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도서관제외)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냉장․냉동창고 포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정비공장, 운전학원,정비학원)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묘지관련시설(화장장 제외)

․관광휴게시설(관망탑 제외)

․기타 제2종 용도와 유사한 것

※ 제2종 시설로서 특수구조 또는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3종을 적용

3 종

(복잡)

․문화 및 집회시설 ․

․운수시설(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종합여객 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발전시설(발전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포함)

․방송통신시설(방송․통신시설, 촬영시설) ․묘지관련시설 중 화장장

․관광휴게시설 중 관망탑 ․기타 제3종 용도와 유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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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용역비 (건축법에 의한 설계용역비 및 감리비 산출) 예시

공 사 비

설 계 비 (천원)
감리비(천원)
(건축법 감리)

1종(중급) 2종(중급) 3종(중급)

1억 7,820 8,690 9,560 2,110

2억 13,600 15,140 16,600 3,360

3억 17,700 19,710 21,690 4,620

5억 26,900 29,900 32,900 7,150

10억 47,900 53,200 58,600 12,300

20억 84,800 94,400 103,800 22,600

30억 120,900 134,400 147,900 32,700

50억 195,000 216,500 238,000 53,500

100억 380,000 422,000 465,000 104,000

300억 1,089,000 1,290,000 1,332,000 300,000

500억 1,790,000 1,990,000 2,190,000 490,000

1000억 3,500,000 3,900,000 4,290,000 970,000

※ 본 자료는 신축일 경우 “도서의 양 중급”으로 적용한 개략 설계비와 건축법 감리대상

건축물의 제2종(보통)으로 적용한 감리비를 산정한 예시 임 (부가가치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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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설계공모 보상비

1)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72호, 2021.6.21.

  ▪ 발주기관등은 입상작의 응모작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내용에 따라 공모안 제작비 및 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지급되는 금액은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의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 발주기관등은 공모안 제작비 및 상금의 지급을 이유로 당해 사업의 설계비를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2) 설계공모 보상비 지급 기준

서울시 공공건축물 설계발주 기준(도시공간개선단 2015.4.15.)

  ▪ 발주기관은 건축가의 설계공모 참여환경 조성과 저변 확대 및 실험적 시도를 통한 

디자인의 다양성 확보, 창작동기 부여와 설계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공모안의 

작성 비용 일부를 보상한다.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의4 제3항에 따라 공모안의 작성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자는 입상작으로 선정된 자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이하 “낙찰 탈락자”라 

한다)로서 4인 이내로 한다.
   

〔설계경기 보상금 지급기준〕

      

탈락자수 해당금액
보상금 지급률

1위 2위 3위 4위

4명

설계비의

10%

(최대1억원 범위)

4/10 3/10 2/10 1/10

3명 4/10 3/10 2/10

2명 4/10 3/10

1명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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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1) 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시행령

제55조에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

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포함)를 하게 하여야 함

   

- 건설사업관리 : 총공사비 200억 이상인 22개 공종 (시행령 55조 관련)

- 부분책임감리 : 발주기관이 부분책임감리 대상공사로 인정하는 공사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

2)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 기준 : 건설엔지니어링대가등에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3-580호, 2023.10.17.)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수 산정

       (시공단계의 기술인수는 기술지원기술인수를 포함)

▪ 건설사업관리 대가 산출은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적용

건설사업관리대가=(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추가업무)+

(손해보험공제료)+(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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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설계의도구현 대가

1) 설계의도 구현

  ▪“설계의도 구현”이란 설계자가 건축물의 건축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공공기관, 시공자, 감리자 등에게 설계의 취지 및 건축물의 시공, 유지·관

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는 행위를 말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 

     - 적용대상: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건축물

2) 설계의도 구현 대가 지급 기준

공공건축 품격향상을 위한 설계의도 구현 시행 계획(도시공간개선단 2020.6.6.)

  ▪ 대가적용: 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설계비요율 방식 중 택 

     -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대가= 직접비(직접인건비+직접경비) +제경비+ 창작 및 기술료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참고(국토교통부 고시) 

       ※ 단순 자문비 지급으로 설계의도 구현이 건축가의 무상 서비스 영역이 되지않도록 주의

     - 설계비 요율방식 적용: 별표1 설계의도 요율표 참조

3) 설계의도 구현 업무

  ▪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품격 사항 확인·자문·해석

     -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 현장여건변화 및 업체 선정에 다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 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등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775호,

2020. 11. 4) 및 설계의도 구현 세부 업무내용(도시공간개선단)별표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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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설계의도 구현 대가 요율〕

공사비
설계의도구현 요율(설계비기준)

제3종(복잡) 제2종(보통) 제1종(단순)

5000만원 19.90 19.32 18.90

1억원 19.36 18.91 18.46

2억원 18.89 18.19 17.92

3억원 18.34 17.81 17.40

5억원 17.86 17.21 16.79

10억원 17.05 15.94 15.53

20억원 14.24 13.43 12.43

30억원 12.76 11.60 10.32

50억원 9.59 8.72 7.84

100억원 9.34 8.50 7.64

200억원 9.05 8.23 7.41

300억원 8.98 8.17 7.35

500억원 7.40 6.98 6.29

1000억원 3.84 3.62 3.26

2000억원 1.97 1.86 1.67

3000억원 1.35 1.28 1.15

5000억원 0.84 0.79 0.71

 ※ 소규모 공사의 경우 설계자가 공사감리 직접 시행으로 대체 가능(감리비 수의계약 범위 내)

※ 설계의도 구현 업무가 30% 이상 변경 될 경우 용역비 정산(공기연장, 참여횟수 증가 등)

- 계약 시 대비 설계자의 참여 횟수 및 범위 등에 대해 30% 증가감이 있을 경우

※ 패스트트랙 사업, 대상지가 서울 이외 타시도의 경우 대가의 30% 추가 적용

※ 위 표에 따라 대가 산정 시 공사비가 중간부분에 있을 경우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 산정

※ 부가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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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설계의도 구현 세부 업무 내용 〕

단 계 설계의도구현 업무 

공사전 ◦ 설계도서의 해석 및 의도 전달 : 시공자, 감리자에게 설계의도를 전달 

공사중

◦ 주요 공정 및 품격과 관련된 공정 참여 

  - 사전 건축주와 협의된 공정 및 품질 및 품격 관리가 요구되는 주요 공정에 협의 및 참여   

◦ 자재와 장비의 확인・선정

  - 현장여건 변화 및 업체 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 보완

◦ 시공 상세도의 검토 및 확인

  - 디자인의 품격과 품질에 관련된 사항을 검토・확인 (필요시 추가 상세 도면 요청) 

◦ 전기 등 설비 설계 엔지니어와 협의・조정 

  - 기계・전기・소방・통신・토목 등 (분리발주 되는)분야의 엔지니어와 공사 중 설계

의도 구현을 위한 사항에 대해 협의 및 조정  

◦ 설계변경에 대한 협의・자문 

  -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공자, 감리자, 건축주 등과 함께 설계변경 내용 협의 

    ※ 설계변경으로 인한 업무 수행 시 별도의 계약 체결  

◦ 인테리어 등 디자인업무 자문 

  - 인테리어 등 디자인업무의 시공이 설계의도 구현과 부합되도록 자문

◦ 디자인자문단에 설계의도를 반영한 디자인안 제출 

  - 마감공사 착수 전 부대시설 및 내부마감 자재․재질․색채 검토   

     ※ 디자인 자문단 협력 

공사

완료

◦ 유지관리 제안(필요시) : 향후 건축물의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 방안 등에 대해 제안 

◦ 설계의도구현 완료보고서 제출 : 공사 완료 후 건축주에 제출 

◦ 준공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 서명 : 공사완료 후 절차에 따라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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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전기설계용역 분리 발주를 위한 전기공사비

1) 일반사항

  ▪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시행에 따라 용역비 2.2억원 이상 또는 관계전문기술자

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사업(바닥면적 합계 2천㎡ 미만 건축물 제외)은 전력

시설물의 설계 시 타 분야 용역과 분리 발주해야함

  ▪ 전기설계용역 대가는 공사비 비율에 의한 방식으로 산출하며, 본 자료에서

제시하는 전체공사비 대비 전기공사비 비율과 단위면적 당 전기공사비를

조사자료를 활용해 전기설계용역 발주를 위한 공사비 추정

  ▪ 기간 보정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하는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 적용
  ▪ 신축의 경우 건축설계 이후 전기설계가 가능한 점에 따라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조사자료를 활용하도록 함

[전기공사비 등 조사자료]

                                                                                            [단위 : 천원/㎡]

용  도 업무시설 복지시설 의료 및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기타시설

조사대상 27개사업 8개사업 10개사업 34개사업 8개사업 7개사업
비  율

(전기공사비/전체공사비)
11.90% 11.57% 10.35% 10.00% 8.92% 9.70%

단위면적 당 

전기공사비
541 470 460 504 365 388

＊ 공사비 등 단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자료임

  ▪ 공사비는 설계가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부가세가 포함됨


